
1. 서  론

협동로봇은(Collaborative robot)은 펜스와 매트라는 안전 

방호 수단 없이 작업자와 직접 접촉하며 작업공간을 공유하는 

안전기능이 대폭 보강된 Cage free형 산업용 로봇이다. 일반적

으로 산업용 로봇은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치지

만, 협동로봇은 쉬운 작업교시 기능으로 직접 혹은 그래픽 기

반의 입력으로도 작업 명령을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1]. 

그러나, 협동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기계류로 분

류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협동로봇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업

주는 혹시나 모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동 법 상의 기준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및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동 법 제5조), 

위험·기계류로 분류된 협동로봇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조치(동 법 제23조)를 취해야 할 의무도 있다[2].

이에따라 협동로봇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상의 

규제들은 [Fig.1]과 같이 제조단계, 설치단계, 사용단계로 나

누어 제조사와 사업주가 각각 적용을 받게 된다[2].

제조사는 제조단계에서 협동로봇 제품 모델별로 자율안전

확인신고(KCs)를 고용노동부에 득하고, 협동로봇 성격의 모

델로 제작되었음을 ISO 10218-1 인증을 통해 획득해야 한다. 

이때, 공신력있는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3자인증을 획득하

면 안전에 대한 의무가 완료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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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bligations of Cobot Manufacturers and Work-Cell 

Owner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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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설치단계와 사용단계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주이다. 현행 법 상, 사업주는 협동로봇을 

도입하여 설치하는 단계에서 국제표준인 ISO 10218-2(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을 제3자로부터 인증을 받아 제시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에 안전한지 여부를 ‘안전

검사’를 통해 득하고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Fig. 2]와 같이 협동로봇은 로봇, 설치된 환경, 운영근로자의 

숙련도, 육체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하기 위한 ‘위

험성평가(Risk Assessment)’가 반드시 필요하다.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작업장에서 ISO 10218-2 표준의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부합성·적합성을 엄밀히 적용하는 방식의 

‘위험성평가’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C-type인 ISO 10218-2 표

준은 2011년 최초 제정되었으나, 협동로봇 상용화 전 단계임에 

따라 충분한 위험요인에 대한 사례를 담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

다. 또한 현재 국제표준화 방향도 협동로봇 제품 자체 안전성에

만 집중하고 있어,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에 대한 안전성 연구는 

미진한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작

업장의 안전성은 ISO 10218-2 표준 보다 ISO 12100 (Safety of 

machinery -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 Risk assessment and 

risk reduction)의 일반 원칙에 기반한 위험성평가 방법론을 정

립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협동로봇을 사용하면서 야기될 수 있

는 위험요인(Hazard)을 도출하고 체계적인 위험성 감소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는 ISO 12100 기반의 위험성평가 방법론을 제

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현행 제도 상의 규제 개선 사항을 논하

고자 한다. 

2. 위험성평가 개념과 방법

2.1 위험성평가 개념

위험성(Risk)은 [Fig. 3]과 같이 개념적으로 사람과 로봇이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겹쳐지게 되는 영역에서 발생하며, 

위험성은 사람과 로봇이 가까이 접근할수록 커진다[4].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조

항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

험성평가를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

해 고동노동부에서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의 해설서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추정하고 그 추정한 

위험의 크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사고의 미연 방지

가 실시 목적’이라 정의하고 있다[5].

KS B ISO 12100 표준에서는 ‘위험성분석과 위험성 결정/결

과로 구성되는 전체 과정’으로 용어 정의 하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및 이에 대한 정의는 [Table 1]과 

같다[6,7].

[Fig. 2] Concept Diagram for Risk Assessment[3]

[Fig. 3] Concept Diagram for Hazard & Risk

[Table 1] Terms of Risk Assessment

Terms Standard Definition (ISO 12100)

harm physical injury or damage to health 

hazard potential source of harm 

hazardous event event that can cause harm 

hazardous 

situation

circumstance in which a person is exposed to at 

least one hazard 

hazard zone
danger zone, any space within and/or around machinery 

in which a person can be exposed to a hazard 

risk
combination of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harm and the severity of that harm 

residual risk
risk remaining after protective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risk estimation
defining likely severity of harm and probability of 

its occurrence 

risk evaluation
judgment, on the basis of risk analysis, of whether 

the risk reduction objectives have been achieved 

risk assessment
overall process comprising a risk analysis and a 

risk evaluation 

risk reduction

risk reduction that is at least in accordance with 

legal requirement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protective 

measure

measure intended to achieve risk reduction, 

implemented 

guard
physical barrier, designed as part of the machine 

to provide protection 

protective 

device
safeguard other than a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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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일반적으로 5가지 단계에 따라 실시하는데 

ISO 12100 국제표준을 원칙으로 따른다. 국내에서는 고용노

동부가 제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준거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본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5]. 

위험성평가의 첫 번째 절차는 (1) 사전준비(Preparation of 

R.A.)이다. 본 단계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하며 평가팀 구성 및 필요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는 (2) 유해·위험요인을 파악(Hazards 

Identification)한다. 사업장 순회 점검, 청취조사, 알려진 위험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일반적으로 4M, JSA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론

을 적용한다. 세 번째 단계는 (3)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으로 

상해의 발생확률(Probability)과 그 심각성(Severity)을 조합하는데 

매트릭스법, 분기법, 곱셈법, 덧셈법 등을 사용한다. 네 번째 단

계는 (4)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으로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 내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허용 가

능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되 

설명 가능한 수준에서 허용 가능 기준을 결정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5)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시행(Risk Reduction & 

Implementation) 단계인데 제거, 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

책, 개인 보호구 사용 등의 낮은 단계로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한다. 위 두 번째 단계부터 다섯 번째 단계까지는 허용 가

능한 안전수준에 이를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완료되면 기록 

및 안내 게시하여 마무리하게 된다. 위 5가지 위험성평가 단계

를 도식화하면 [Fig. 4]와 같다[5,6].

2.3 위험성평가 방법론

위험성평가의 기법은 크게 정성적 평가 방법론과 정량적 

평가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다. 정성적 평가 방법론은 체크리

스트법(Checklist), 사고예상질문분석법(What-if), 상대위험순

위법(Dow & Mond Indices), 위험과 운전분석법(HAZOP), 이

상위험도분석(FMECA) 등이 있다. 정량적 평가 방법론은 결

함수분석(FTA), 사건수분석(ETA), 사고영향분석(CA) 등이 

있다. 이중 위험기계류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성적 방

법론은 4M법, JSA법, What-if법 등이다[4]. 

2.3.1 4-M

공정 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Man), 기계적

(Machine), 물질·환경적(Media), 관리적(Management) 관점에

서 파악하는 방법이다. 4M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산활동 및 

지원활동 과정에서 내재된 산업재해발생 위험요인 저감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8]. 

2.3.2 JSA

작업 대상물에 나타나거나 잠재되어 있는 모든 물리적, 화

학적 위험과 작업절차 상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요인을 발견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으로 

불린다. 보통 작업방법을 변경할 경우 적용하고 이를 작업절

차서 지침서 등에 반영한다. JSA는 표준운전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및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활

용도가 높다[4]. 

2.3.3 What-If

주로 공정 및 설비의 이상과 공정 변화 시에 적용하는데 원

치 않는 사건에 대한 질문(What-If)를 던짐으로서 잠재하는 위

험성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공정의 개발단계, 초기 시작단계

에 유용하게 적용되며, 쉬운 적용과 빠른 결과의 도출이 장점

이다. 그러나, 체계성은 낮고,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

는 숙련자가 시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4].

2.3.4 Check-List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

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위험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경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미숙련자도 일반

적인 위험 요소들을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위험성 평가의 최소 수준만 보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형

식적 수행이 이뤄질 단점도 가지고 있다[5].

[Fig. 4] Process of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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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로봇 설치작업장 위험성평가 방법 개발

3.1 개발 방향

국내에 본격적으로 협동로봇 제품이 도입된 것이 2017년부

터임을 고려할 때, 협동로봇 설치작업장(Cobot Workplace) 에 

대한 사고나 상해에 대한 정보가 누적될 만한 시간은 아니므

로 위해·위험요인(Hazard)에 대해 축적된 내용은 많지 않다. 

따라서, 협동로봇 설치작업장 내에서 적용할 만한 위험성평가 

방법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로봇 설치작업장은 알려지거나 축적된 사고, 상

해 등의 정보가 없는 새로운 영역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상식

적으로도 타당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협동로봇의 

특성 상 저속, 저하중이므로 로봇자체에 의한 끼임, 충격 등의 

사고보다는 근로자의 실수(Human Error)에 의한 사고일 가능

성이 높으므로 근로자의 작업 행동 과정을 고려한 방법이 개

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협동로봇이 가진 태생적 전

제 상, 중소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장내 위

험성평가 시행 및 관리의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생산성 향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중

소기업의 입장에서 위험성평가 방법을 합리적이면서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세가지 조건은 상호 균형적인 영향

을 이뤄야 한다. 이를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Fig. 5]와 같다.

3.2 모델 개발

개발 방향과 같이 협동로봇 설치작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

자 작업 행동 중심의 쉬운 방식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위험성평가 방법론 중 이에 부합된 2가지 방법론을 혼합하여 

새로운 모델(Cobot R.A. Model)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의 산·학·연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였다. 

먼저, (a) 근로자의 작업 실수를 최소화하기에 적합한 방법

인 ‘JSA (Job Safety Analysis)’를 준용하였다. JSA 방식은 작업

자의 행동 과정을 중심(Behavioral)으로 분석하며, 대상 공정

의 작업 순서를 5-6개 내외로 나누고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

려진 위험원을 점검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b) 어떤 것이 위험한지 축적되지도, 알려지지도 않은 

경우(unknown) 에 쓰이는 방법이 ‘What-If’ 방식을 준용하였

다. 이때, 위험성평가 절차 상 구성되는 평가팀의 위험원 도출

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이 중요하다. 되도록 조직 내에서 공정 

운영 경험이 많은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장 등 관리를 

하는 공무팀 직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다. 위 두가지 방식은 쉬

운 적용과 익숙한 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활용이 용이하다. (c)다음 단계는 일반적인 위험성평가

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Fig. 6]은 두가지 기법을 융합

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템플릿 개념 설명이다.

대부분의 경우, 최초 평가 단계에서 대다수의 위험요인들

과 위험한 사건이 도출 될 수 있으므로 본 모델에서는 최초평

가에 적용되는 ‘(1) 위험성 추정 및 결정’ 템플릿과 위험성 감

소대책 중심의 ‘(2) 위험성 결정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결과’ 템플릿 2종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1) 위험성 추정 및 

결정’ 템플릿은 ‘JSA + What-If’ 조합에 따른 위험요인 도출에 

주안점을 두었고, ‘(2) 위험성 결정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 시

행 결과’ 템플릿은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성까지 반복 사용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때, 이미 위험성 감소조치가 완료

된 위험한 사건도 반복 기술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

로 두 번째 템플릿부터는 완료된 사안을 제외하고 기술하되, 

식별번호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7]은 개발된 2종의 

템플릿 및 이를 활용하여 적용한 부분적 사례인데, 온라인 상 

공개된 협동로봇 작업 공정을 샘플로 적용하여 위험성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9].

대상공정은 협동로봇을 활용한 샴푸 용기 포장 및 이적제 

공정으로 작업자와 협동로봇이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Fig. 5] Development Direction of New Risk Assessment 

Method for Cobot Workplace. [Fig. 6] New Risk Assessment Templat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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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방법에 따라 작업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하였고 각각

의 단계별로 위험한 사건을 What-If 방식으로 도출하였다. 브

레인스토밍을 통한 위험한 사건의 도출(발견)은 템플릿을 개

발한 전문가 그룹이 평가팀이 되어 실시하였으며,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상해발생 가능성과 상해심각성을 각

각 3등급 척도로 부여하였고 이를 매트릭스 방식에 의해 위험

성 추정 및 결정을 실시하였다.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허용 가

능한 위험한 사건은 제외하고 허용 불가능한 위험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템플릿

에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위험성평가에 사용하는 4M 방식

보다는 작업자 행동 중심의 위험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도출되어 [Fig. 5]의 개발 방향대로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4. 안전규제 대응 방향

현행 협동로봇 안전 관련 규제는 신기술이 시장에 도입되

면서 나타나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어떻게 대응하고 다뤄가

야 하는지 실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실제 정부의 규제개혁 추

진에서도 협동로봇 규제 개선을 선결 과제화 하여 추진하였

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몇가지 있다. 

[Fig. 7] Example of using new development template

[Fig. 7] Example of using new development templat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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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른 품목의 안전 규제와 달리 협동로봇은 단계별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나 기준이 많은 편이다. 실제 안전사고 

등의 문제는 사용하는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설치단계

에서의 인증은 안전증빙 서류 확보 형태로 전환하고 안전검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 EU, 

일본 등의 경우 산업용로봇 안전관리는 자기적합성 선언을 기

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설치단계 만이라도 위험

성평가 서류완비에 따른 자기적합성 선언 방식으로 허용이 필

요하다. 

두 번째, 협동로봇 등 로봇 안전 관련 인프라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는 상황에 비례하여 알려지지 않은 위험 역시 증가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 역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제도적 규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

이다. 따라서, 공학적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제도적 보완 정책 

수립, 표준 제정을 통한 안전 활용 기준 마련 등을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로봇공학 분야와 안전공학 분야의 융합이 가속화 

될 필요가 있다. 두 분야 모두 표준화, 인증 등 유사한 산업화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다. 실제 KS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단계에서도 추진 주체에 

따라 용어와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용어표준화 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로

봇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으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

진법’이 있고,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의 안전 사항은 ‘산

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 두 법의 취지가 상이한 

문제가 있어 언제든 진흥 이슈와 규제 이슈가 상충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 시장초기 상황인 만큼 로봇산업은 규제보다는 

진흥정책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우선적일 수 있다. 따라서, 로

봇법에 안전 관련한 규제를 담아 행정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고 

산안법은 로봇법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인정하는 협업 체계

로 가는 것을 제안 한다. 

5. 결  론

협동로봇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용로봇의 

틈새 시장으로, 이를 국내에 보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안

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안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설치 단계의 중소기업 작업장에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 수준

에서 위험성평가 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타 산업에서 활용되어 왔던 위험성평가방법의 

장점을 조합한 새로운 형태의 협동로봇 설치작업장 위험성평

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작업장에 획일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본 고에서 제시

된 방법을 시작으로 작업환경에 맞는 위험성평가방법이 창의

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로봇 안전 규제 역시 산업을 

진흥하는 방식으로 적용 될 필요가 있다. 당위적 규제로만 문

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희미해지고, 상황을 면하고자 하는 일회적 요

식행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가 로봇 안전 제도의 

고도화 및 유·무형 인프라 확충의 추동으로서 또한,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의 활성화에 작게나마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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